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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eries for Occupational Dermatosis in a Factory Treating Liquid Was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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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 j e c t i v e s: A dermatologic outbreak occurred in a factory usingliquid waste mixtures at
Gyeongju. We conducted this study to identify causative factors. 

Method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interview composed of general andjob characteris-
tics. A dermatologist carried out medical examination, European standard patch test and ‘as is’
patch test. We evaluated the cases with over 5 criteria of Mathias’s 7 definitions of occupation-
al dermatologic diseases. 

Results: Seven of 9 workers were diagnosed with dermatosis and 3 subjects (cases 2, 4 and 6)
with Mathias’s 7 criteria were confirmed as having occupational dermatologic diseases and
were diagnosed as irritant contact dermatitis. Two subjects (cases 1 and 9) with over 5 criteria
were evaluated as suspicious status. The remaining 2 subjects (cases 3 and 5) were not compati-
ble with those criteria. The main sources of this outbreak were suggested to be the wasted sol-
vents in the factory of car accessories and aluminum products because the subjects (cases 2, 4,
6, 1 and 9) had the positive skin reaction against those sources in ‘as is’patch test.
Furthermore, 4 of the 5 subjects cases 2, 4, 6 and 9) had some skin reactions against the waste
solvents of chemical material in ‘as is’patch test. 

Conclusion: This outbreak occurred by direct skin contact of liquid waste mixtures of a fac-
tory making car accessories and aluminum products. The cutting oils and metal working fluids
in those liquid waste mixtures were estimated as the most suspected materials. In addition, this
outbreak may have been caused by the hazard effect of mixed waste organic solvents of manu-
facturing of chem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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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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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진국에서는 직업성 질환 중에서 피부질환이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Adams, 1997). 우리

나라는 1 9 8 2년 이래 공식 보고된 직업성 피부질환이

매년 없거나 많아야 7명이 보고 되어 있는 실정이었

다(노동부, 1995).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 연구에 의하면 2 0 0 1년부터 2 0 0 3년까지 요양 승

인된 피부질환은 1 1 1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접촉피부염이 6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봉

소염이 2 1건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벌에 의한 피부

염 7건, 백반증 6건, 두드러기 5건, 다형홍반 2건이

었고 색소침착, 경피증, 스티븐슨존슨증후군, 피부

묘기증, 화폐양 습진, 한포진 및 건선이 각각 1건이

었다(강성규 등, 2004). 

이와 같이 각종 직업성 피부질환의 사례 보고가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일 뿐 아니라 그 원인 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어 직업성 피부질환은 앞으로 직업성

질환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리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2 0 0 3년 3월 초, 액상 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 제

조 공장의 보조연료로 이용되는 대체연료를 제조하

는 1개 소규모 공장의 근로자들이 산발적인 피부 가

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피부 가려움증은 혼

합 액상 폐기물을 직접 취급하는 실험실 및 생산직

근로자들에게서 산발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액상 폐

기물을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 피부에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 환경 개선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가려

움증이 지속된 데다 새롭게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집

단 피부질환 증례보고를 통하여 유해 인자 및 작업

관련 인자에 대한 직업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

적으로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경주시 안강 지역에 위치한 일개 대체연료 제조 공

장의 총 근로자 중 혼합 액상 폐기물을 직접 취급하

여 폐기물에 직접 접촉한적이 있는 생산직 근로자 7

명과 실험실 근로자 2명을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 중 조사 당시 휴가 상태였던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하여 의사들(예방의학 전문의 1인, 피부과

전문의 1인,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이 상담 및 일

반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였는데, 나

이, 학력, 결혼 상태 등 일반 인구학적 내용, 과거

알레르기 질환 및 피부 질환력, 당뇨병 등과 같은 피

부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력, 음주력, 흡연

력,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중 혼합 액상 폐기물

에 직접 노출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취급하는

지, 언제부터 피부질환이 발견되었는지 등의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증상 설문지는 피부 증상 및 기타

증상과타인에의 전파 양상, 피부 관리 등에 대한 항

목으로 나누어 질문되었다. 당시 휴가 상태였던 1인

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지에 해당하는 간

접적인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직접 현장 방문에 의

해 공정과정과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직접 노출 상

태를 확인하였다. 

3. 피부질환 조사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 1인이 다시

진찰하였고, 22개 항목의 유럽인 표준세트로 구성된

첩포시험액과 3월 이후 사용되었던 1 0개 공장의 물

질 원액을 해당 Finn chamber에 떨어뜨린 다음,

총 3 2개 물질(Table 1)에 대한 첩포시험 용기를 근

로자 등에 부착하였다. 첩포시험 당시의 기온이 높

아 목욕과 같은 외부 인자를 감안하여 종이 반창고

로 용기 전체를 덮도록 처리하였다. 32개 항목에 대

한 첩포시험은 만 4 8시간 후에 제거하여 첫 번째 평

가가 시행되었으나, 96시간 후의 평가는 근로자들의

휴가와 주변 봉합 테이프의 발적, 용기 탈락 등으로

인해 평가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첩포시험에서 9 6시

간 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첩포시험을 3개월 뒤인 8월 초에 다시 실시하였는

데, 표준첩포시험을 제외한 1 0개 공장의 원액 물질

에 대해서만 시험을 시행하여 만 4 8시간 뒤와 9 6시

간 뒤에 피부 상태를 평가하였다. 10개 공장의 원액

물질에 대해서는 4 8시간 후 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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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들에 대한 결과 비일치 정도( % )를 계산하였

는데, 음성, 의양성, 이상의 결과는 양성으로 간주하

여 모두 음성과 양성의 두 기준만 분류하였고, 첫 번

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를 비일치로 평가하였다. 

4. 직업 관련성여부 및 원인 물질의 추정

본 피부질환의 직업 관련성 여부는 근로자들의 직

업력, 임상적 특성 및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첩포시

험 결과를 고려하여 M a t h i a s ( 1 9 8 9 )의 직업성 피부

질환 기준으로 각 항목을 평가하여 의사의 소견 상

접촉피부염이 관찰되었고, 기타 기준 중 4가지 이상

을 만족하는 경우‘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의사의 소

견상 접촉피부염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기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직업성 피부질환

의심’으로 판정하였다. ‘접촉피부염에 대한 임상양

상 여부’는 피부과 전문의의 견해를 이용하여 접촉

피부염을 의심하는 경우를‘+’로, 특이한 징후가 없

는 경우를‘-’로 평가하였고, ‘작업장에서의 원인 물

질에의 노출 여부’는 직업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량의 원액이 노출된다고 응답한 경우를‘+ +’로, 소

량이 노출된다고 응답한 경우를‘+’로, 노출되지 않

은 경우를‘0’으로 평가하였다. ‘노출된 장소와 피

부질환이 발생된 부위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는 직

접 노출된 부위와 피부병변이 유발된 부위가 일치할

경우‘+’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로 표기하였으

며, ‘질병 발생에 연관된 노출’는 원인물질에 접촉

후 피부질환이 생겼고, 작업 환경이 개선된 4월 이

후 없어진 경우를‘+’으로, 작업 환경의 개선 이후에

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로 평가하였다. ‘비직업

적인 요인에 대한 배제’항목에 대한 평가는 설문 조

사 결과 기타 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기타

요인이 있는 경우를‘-’로 표기하였고, ‘-’인 경우

기타 요인을 표기하였다. ‘원인을 제거한 다음의 완

화 여부’는 각 대상자의 피부 질환 호전 시기가 4월

말 작업환경 개선 이후 호전되었거나 개인적인 접촉

을 하지 않은 이후부터 호전이 있었을 경우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우를‘-’로 평가하였

다. ‘첩포시험 및 유발시험에서의 증거’는 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위원회에서 추천한 첩포시험의 판단 기

준에 따라‘as is’t e s t의 특정 물질에‘1 +’이상 양

성반응을 보인 경우를‘+’로, 피부반응이 있으나 미

약한 경우를‘±’로, 피부 반응이 없는 경우를‘-’로

평가하였다.

상기 역학적 관련성으로 미루어 보아, 직업성 피

부질환이거나 직업성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첩

포시험(‘As is test’)에서 공통적으로 양성으로 관

찰되는 원인물질을 사업장에 조회하여 원인물질의

입고 시작 날짜 및 입고 중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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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the sources for the patch tests

Routine patch test (European standard series) ‘As is’patch test

No.Sources No.Sources No.Sources

01 potassium diclomate 12 wool alcohols 23 Braun tube manufacturing / waste solvents

02 4-phenylenediamine 13 mercapto mix 24 Braun tube manufacturing / waste solvents

03 thiuram mix 14 thiomersol 25 Purification of chemical material

/waste solvents

04 neomycin sulfate 15 balsam of peru 26 Manufacturing of chemical material

/waste solvents

05 cobalt cloride 16 butylphenol formal resine 27 Purification of petroleum  /waste solvents

06 mercury ammonium chloride 17 mercaptovenzothiazole 28 Production of car accessories/waste oils

07 nickel sulfate 18 formaldehyde 29 Aluminum product /waste oils

08 quinoline mix 19 fragrance mix 30 Preparation of petroleum /waste oils

09 colophony 20 imidazolodinyl urea 31 Purification of petroleum /waste oils

10 parabens 21 quaternium 15 32 Production of texture /waste oils

11 black rubber mix 22 cap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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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특성

전체 대상자 9명은 모두 남자였고, 중앙 연령은

3 8세( 2 8∼4 2세)였다. 실험실 근무자 2명은 모두 전

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생산직 근로자 7명 중

2명은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3명은 고등학교 졸업,

2명은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이었으며, 근무 기간

은 중앙값 6년(최소 1에서 최고 1 0년)이었다. 실험

실 근로자 2명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모두 실험실에

서 근무한 반면, 생산직 근로자들은 모두 공정에 참

여하는 내용이 6개월∼1년에 1회씩 변화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간 참여한 작업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최근 3개월 동안, 7명 중 1명은 지게차 운전자였고,

최근 1달 전에 입사한 1명은 입고와 저장 탱크로부

터 출고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액상 폐기물의 입고와 혼합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Table 2).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보호구는 팔목까

지 오는 장갑과 정강이 중간 부분까지 오는 장화 및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으나, 근로자 1 ,

2, 4, 5는 오전 중에만 착용하거나 일주에 3∼4번만

착용하고 있었고, 근로자 3과 6만이 항상 착용하고

있다고응답하였다(Table 2). 실험실 근로자의 경우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는데, 작업복은 항상 착용하고

있지만, 실제 노출될 수 있는 부위인 손의 경우는 장

갑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원료에 노출될수 있었다. 

2. 직업적 특성

본 사업장의 공정과정은 Fig 1과 같다. 외부 사업

장에서 혼합 액상 폐기물을 차량으로 수거해서 공장

외부에 있는 큰 몇 개의 드럼통에 차량 호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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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Department No. of Age Education Job 
Job contents

Wearing of

cases duration
for recent 3 months

protective 

(months) devices

1 38 College 07 Entering and mixture Sometimes 

2 41 Middle school 02 Entering, Mixture Sometimes 

3 36 Elementary school 1.5 Entering and delivery 
Always

Production
from storage tank

4 38 High school 09 Entering, Mixture Sometimes 

5 42 High school 10 Entering, Mixture Sometimes 

6 40 Over college 09 Entering, Mixture Sometimes 

7 36 High school 06 Driver of transport car Always

Laboratory 8 28 College 01 Experiment Always

9 33 University 10 Experiment Always

Fig. 1. Working process in a factory handled liquid was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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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시킨 다음(투입), 생산직 근로자들이 여러 외부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액상 폐기물을 긴 막대로 혼합

하는 과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1차 혼합) 이 때 1차

연료화 공정이 진행된다. 혼합 액상 폐기물이 어느

정도 혼합되었을 경우, 원료를 공장 내의 혼합 탱크

로 이동관을 통해 이동시키고, 공장 내의 혼합 탱크

에서 수작업으로 다시 혼합을 시행한다( 2차 혼합) .

이 과정을 통하여 2차 연료화가 진행된다. 원료가

이동관을 통해 여과 탱크로 이동하게 되고 자동 여

과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한번 수작업인 혼합 과정

( 3차 혼합)이 이루어진다( 3차 연료화 공정). 이 과

정 후에는 이동관을 통해 유화 탱크로 이동시켜 기

계에 의한 유화 공정을 시행한 다음, 이동관을 통해

저장 탱크로 이동시키게 되고, 일정 시간 저장을 거

쳐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작업하는 과정을 확인하였

는데, 그 결과, 입고 과정인 수거된 액상 폐기물이

든 드럼통과 혼합을 위한 드럼통을 호스로 서로 연

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액상 폐기물이 튀어 직접

접촉되었음을 관찰하였다. 1∼3차의 혼합 과정에서

는 혼합통 내에서 막대기로 휘저어 잘 섞이게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액상 폐기물에 주변으로 튀었는데,

그 중에서도 1차 혼합 과정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튀었고, 3차 과정으로 갈수록 적게 튀는 것을 관찰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튀는 액상 물질에 의해 직접

접촉되는 것을 관찰할수 있었다. 저장 후 출고 과정

에서는 저장용 탱크로리에서 이송 차량까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내용으로 인해 소량의 물질에 직접

접촉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접촉 양상이 동일함을 관찰하였는

데, 지게차 운전자는 원료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응

답하였고,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는 1명은 직접 접촉

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5명의 생산직

근로자는 많은 양이 손과 발에 직접 접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2명의 근로자는 얼굴에 소량 접

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실험실 근로자 2명은 모두 소량 손에 접촉된 적이

있고, 입사 1개월째인 근로자의 경우는 기구를 다루

는 것에 익숙치 않아 얼굴에도 소량의 원액이 접촉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스포이드나 피펫에서 소량의 물질이 튀거

나 실험실 탁자 위에 떨어져 있다가 근로자의 부주

박수경 등·혼합 액상 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집단 피부 질환 증례보고



의로 인해 근로자의 손에 일부 접촉될 수 있었다. 

3. 피부질환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사진찰 결과

조사된 8명 중에서 피부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는

모두 6명이었고, 근로자들의 피부 증상을 호소 유무

에 따른 연령, 교육정도, 근속 기간의차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p>0.1), 피부 증상이 없

었던 근로자 중 1명은 입사 초기에는 투입, 혼합 업

무에 종사하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어 직접적인 원액 접촉이 없었고(case 7),

다른 1명은 원액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긴 하였지

만, 군집적 피부 증상이없어지고 난 다음 입사한경

우(case 8)이기 때문에 피부질환 평가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였다(Table 3). 

본 설문조사에서 과거 알레르기 질환 여부, 피부

질환력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근로자 중 알레르기피

부염 혹은 천식 및 기타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case 8)이었고, 근로자 5의

경우는 상기 질병으로 진단된 적은 없지만 피부 건

조와 피부 발진,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흔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기타 요인으로 피부 증상을 악화시

키거나 완화시키는 특정 온도, 습도 및 환경적, 직업

적 요인 및 목욕이나 비누, 물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

하였으나, 피부 증상 유무와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

았으며, 노출 유무에 따라서도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노출 부위와 피부질환 부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피

부 증상을 호소한 6명 중 실험실 근로자 9는 소량의

원액이 손에 직접 접촉된다고 한 반면 피부질환 부

위는 양쪽 손, 겨드랑이, 팔 안쪽으로 넓은 범위를

호소하고 있어 일부만 일치되고 있었다. 직접적 노

출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가려움증을 호

소한 근로자 3의 경우는 1 . 5개월 전에 입사한 자로

써, 피부질환 부위가 노출 물질에 직접 노출되기 어

려운 상반신이어서 역시 접촉 부위와 피부 병변 발

생 부위가 일치되지 않았다. 근로자 5의 경우는 손

과 발에 다량의 원액, 얼굴에 소량의 원액과 접촉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상반신의 가려움증을 호소하

여 역시 직접 접촉 부위와 병변 부위가 일치되지 않

았다. 그 외 근로자의 경우(case 2, 4, 6)는 원액에

노출된 부위와 피부 질환 발생 부위가 거의 일치하

고 있었다(Table 3). 

피부질환이 시작한 시기와 호전된 시기에 대한 조

사에서는 근로자 1의 경우는 4 0일 전부터 3 0일 전까

지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 2, 4, 6의

경우가 8 0 - 8 5일 전에 시작하여 3 0∼4 0일 전까지 지

속되었다고 하였고, 실험실 근로자 9는 9 0일 전부터

7 0일 전까지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직접 노출력

이 없지만 피부질환을 호소한 근로자 3의 경우는 4 0

일 전부터 3 7일 전까지 3일 간 피부질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노출부위와 피부질환 발생 부위가 다른

근로자 6은 2 4 0일 전부터 현재까지도 가려움증이 지

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피부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조사에서는 피부 질환

을 호소한 6명 증 모두가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발진의 경우는 6명 중 2명, 피부의 박리가 있었던

사람은 2명, 물집이 있었던 사람은 1명이었다

(Table 3).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 결과, 원액에 노

출된 부위와 피부 질환 발생 부위가 일치되고 있던

근로자 중 근로자 2, 4, 6은 모두 피부 질환 초기에

가려움증, 붉은 발진이나 구진, 표피 탈락과 같은 증

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시진 결과, 3명 모두에

서 원액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 염증후과색소증과

표피탈락증이 관찰되고 있었다. 특히 두 근로자 2와

6은 병변시작 초기부터 본 조사에 참여하였던 피부

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았던 적이 있는 환자로써, 근

로자 2의 경우 가려움증, 발진과 더불어 화상 상처

와 같은 물집까지 있어 심한 자극접촉피부염으로 진

단되었었고, 근로자 6은 병원 내원 당시 가려움증,

발진 증상으로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된 환자였다. 피

부 병변이 있었다고 응답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

중 근로자 1은 사업장에 전문의가 내원하였을 때 휴

가 중이어서 피부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고, 직접 노

출력이 없는 자로 피부질환 부위가 일부 일치되고

있는 실험실 근로자 9의 경우는 양쪽 손바닥에 약간

의 표피탈락증이 관찰되었다. 노출 부위와 피부질환

부위가 일치되지 않는 근로자 5의 경우도 상반신에

특이한 피부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고, 근로자 3은

직접 노출력이 없는 자로 피부 병변을 호소하였던

대상자인데, 전문의 진찰상 피부에 특이 병변을 관

찰할 수 없었다(Table 3). 

피부 질환력이 있었던 6명 중 2명만이 피부과 전

문의에 의해 진찰 후 직접 치료를 받았고(근로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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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6), 근로자 1과 4는 피부병변 이후 병변 이전보

다 씻는 횟수를 늘렸고 근로자 1은 피부 보호제를

바르기 시작하였고, 근로자 4는 보호구 착용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4. 첩포시험 결과

표준첩포시험에서는 만 4 8시간 후 평가에서 근로

자 5와 8이 시험액 2번( 4 - p h e n y l e n e d i a m i n e )에

의양성임을 관찰하였고, 근로자 5가 표준첩포시험액

박수경 등·혼합 액상 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집단 피부 질환 증례보고

Table 4. The evaluation table for occupational dermatitis

Department No. of Evaluation time Number of sources on patch tests suggested in table 1.

case of patch test European standard patch test ‘As is’patch test

2 3 6 9 13 14 22 23 24 25 26 27 28 29 30

Production 1 First-48hr Not evaluated Not evaluated 

Second-48hr All negative ++ + ± ± +

Second-96hr ++ + ± ± -

2 First-48hr All negative + + +

Second-48hr Not evaluated + ++ ++

Second-96hr + ± ±

3 First-48hr All negative All negative

Second-48hr Not evaluated +

Second-96hr +

4 First-48hr ± ± + ± + +

Second-48hr Not evaluated + + ++ ++

Second-96hr ++ - ± ±

5 First-48hr ± ± + -

Second-48hr Not evaluated ±

Second-96hr +

6 First-48hr ± + + +

Second-48hr Not evaluated + + +

Second-96hr - - -

7 First-48hr ± ±

Second-48hr Not evaluated ± ±

Second-96hr - -

Laboratory 8 First-48hr ± ±

Second-48hr Not evaluated 

Second-96hr

9 First-48hr ± ± + +

Second-48hr Not evaluated + ± ±

Second-96hr + - -

The empty cell indicated the negative result. 

The result of no. 1, 4∼5, 7∼8, 10∼12, and 15∼21 on ‘European standard patch test’were all negative. 

The result of no. 31 and 32 on ‘As is test’were all negative. 



3번(thiuram mix)에, 근로자 4가 시험액 6번

(mercury ammonuim chloride)에, 근로자 9가

시험액 1 3번(mercapto mix)에, 근로자 8이 시험액

1 4번( t h i o m e r s o l )에, 근로자 6이 시험액 2 2번

( c a p t a n )에 의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근로자 5의

경우는 시험액 9번( c o l o p h o n y )에도 + 1의 양성반응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상기 결과는 만 9 6시간 뒤에

는 측정하지 못하였다(Table 4).  

‘As is test’시험에서는 원액 2 8 (차량부속품 공

장에서의 폐유)와 2 9 (알루미늄 공장에서의 폐유)의

경우 근로자 1, 2, 4, 6, 7, 9에서 4 8시간 후 평가

상 의양성 이상의 반응이 관찰되었고, 96시간 후 평

가에서는 의양성이 지속된 근로자 1을 제외하고는

모두 4 8시간 후 평가보다 피부 반응이 감소되어 음

성이거나 의양성으로 변화되었음을 관찰하였다. 원

액 2 6 (화학성분을 포함한 폐용제)의 경우는 근로자

1, 2, 4, 5, 9에서 4 8시간 후 평가 상 의양성 이상

이 관찰되었고, 96시간 후 평가에서는 4 8시간 후 평

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되는 반응 양상이 관찰

되었다. 원액 2 5 (제련공장에서의 폐용제)의 경우는

근로자 1과 3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고, 96시간 후

평가에서는 4 8시간 후 평가와 동일한 반응이었고,

원액 2 3 (브라운관 공장의 폐용제)은 근로자 6에서,

원액 2 7 (석유 정제공장의 폐용제)에서는 근로자 4에

서 반응이관찰되었다(Table 4). 

‘As is test’는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

던 근로자 1을 제외한 8명에서 실시되었고, 48시간

후 평가 결과의 비일치 정도는 6 . 9 % ( = 5 / 7 2 )로 관찰

되었다(Table 5). 

5. 직업 관련성평가

Mathias (1989)의 정의를 이용하여 직업 관련성

을 판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피부

증상이 없었던 근로자 중 2명의 경우는 지게차 운전

으로 인해 직접적인 원액 접촉이 없었던 대상자

(case 7)이거나 군집적 피부 증상이 없어지고 난 다

음 입사한 경우(case 8)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업 관

련성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피부과 전문의 내원 당시 휴가 중이라서 피부 병

변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근로자 1의 경우는 6가지 조

건을 모두 만족하였는데, 원액 노출 부위에 발등에

동일하게 피부질환이 있었고, 비직업성 요인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근로자 2, 4, 6과 같이 첩포시험액

28, 29번에 의양성 반응이 관찰되었고, 첩포시험액

2 6번과 2 5번에 1+ 이상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작업장 개선 이후 피부질환이 호전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하였다.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되었거

나 의심된 근로자 2, 4, 6은 7가지 조건이 모두 만

족되었는데, 작업장에서의 원료 물질과 직접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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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proportion of disconcordence (%) in patch test

As Is Test
No. on patch test

No. of Concordence
No. of Disconcordence

23 08

24 07 1

25 08

26 07 1

27 07 1

28 07 1

29 07 1

30 08

31 08

32 08

Total 67 5

Proportion of disconcordence in ‘As is tes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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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고, 특히 손과 발에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부위에 피부질환이 발생되었으며, 피부질환이 비슷

한 시기( 8 0∼8 5일전)에 발생되어 비슷한 시기( 3 0∼

4 0일 전)에 호전되었다. 설문조사에서 비직업성 요

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첩포시험에서 공장 원액

28, 29번 물질에 동일한 반응( 4 8시간 후에 1 +이상

의 양성반응, 96시간 이후 4 8시간 후보다 감소된 형

태로 의양성이거나 음성으로 관찰된 점)이 관찰되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2, 4, 6은 직업성 피

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 3의 경우는 피부질환은 있었으나 직접 노출

된 적이 없으며, 의사 진단소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가려움증 부위가원액이직접 닿지 않는 등

과 가슴 부분이라는 점 등으로 원인-결과에 있어 연

관성이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가려움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 5의 경우도 의사 소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고, 직접 원액에 노출된 적은 있으나 원액 노출

부위와 피부질환 부위가 달라 원인-결과에 있어 연

관성이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피부과에 내원한

적이 없어 알레르기피부염으로 진단된 적은 없으나

피부 병변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 피부 건조증이 있

었고, 피부그림증( d e r m a t o g r a p h i s m )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피부과 전문의는 알레르기피부염이 내

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시기적으로도

2 4 0일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피부질환력을 호소하

고 있으며, ‘As is test’상에서도 첫 번째 4 8시간

후 평가에서는 모두 음성이다가 두 번째 4 8시간 후

평가에서는 2 6번 물질에 의양성 반응이 관찰되어 이

를 확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 5의 경우는 직

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 9의 경우는 전문의 진찰 당시 원액이 노출

된 손바닥 부위에 접촉피부염에서 관찰될 수 있는

피부 박리가 있었으나 접촉피부염에서 관찰되는 확

증적인소견이 없었고, 직접 접촉되지 않는 전박, 겨

드랑이 부위에도 가려움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지만,

손 바닥 부위에서는 일치됨이 관찰되었으며, 접촉피

부염으로 진단된 근로자 2, 4, 6과 같이 첩포시험액

28, 29번에 유사한 반응이, 첩포시험액 2 6번에 1 +

이상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시기적으로 피부 질

환 시작 시기가 근로자 2, 4, 6에 비해 5∼1 0일 정

박수경 등·혼합 액상 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집단 피부 질환 증례보고



도 빠르며, 호전 시기가 7 0일 전으로 근로자 2, 4,

6에 비해 약 1달 정도 빠른데, 이는 실험실 상 원료

를 직접 다루는 시기가 근로자들이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나서 연료 생성 결과가

좋다고 평가가 되면 다른 물질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때 일치되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 9의 경우도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이 있

다고 평가하였다. 

6. 직업성 피부질환의 원인 추정

임상적 양상과 첩포시험 결과로 볼 때, Mathias

( 1 9 8 9 )의 정의를 이용한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

이 있거나 높은 근로자 2, 4, 6과 근로자 1, 9에서

알루미늄 제조공장( 2 8번)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9

번)에서의 폐유에서 피부 반응을 보였는데, 48시간

평가 상 모두 의양성 이상의 결과가, 96시간 후 평

가에서는 동일한 의양성 정도가 관찰된 근로자 1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응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양상

이 관찰되고 있어 주요한 원인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원액 28, 29번의 입출고 사항에 대한 사업

장 조사에서는 2 8번과 2 9번 물질의경우 약 3 . 5개월

전에 최초로 확보되어 실험을 시행한 다음 본격적으

로 연료화 공정을 거치게 된 시점에 대개 3개월 전

시점이었고, 약 1개월 전부터는 원 공장의 문제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은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고, 이러한 시점이 생산직 근로자 2, 4, 6의 피부질

환 지속 시기와, 실험실 근로자의 이 물질에 대한 실

험 시기와거의 일치하였다.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근로자

2, 4, 6과 근로자 1, 9 중 4명(근로자 1, 2, 4, 9)

에서 관찰되는 2 6번 물질(화학물 제조공장애소우 폐

유기용제)은 4 8시간 후 평가와 9 6시간 후 평가에서

모두 1 +이상의 양성반응이 지속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피부 질환 지속 시기의 경우 근로자 1

이 4 0일 전- 3 0일 전, 근로자 2가 8 0일 전- 3 5일 전,

근로자 4가 8 0일 전- 3 0일 전이었고, 공장 입출고 조

사 상 2 6번 원액의 경우는 약 1 . 5개월 정도에 약 1 5

일 정도만 본 공장으로 들어오다가 중단된 물질이라

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약 1달 반 전부터 5∼1 0

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

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첩포시험 결과에서 4 8

시간 후 평가에 비해 9 6시간 후 평가가 증가되거나

지속적이고, 직접 노출되는 손과 발 이외에 근로자

1의 경우는 등, 근로자 2와 4의 경우는 허벅지, 근

로자 9의 경우는 겨드랑이와 상박부에도 가려움증

혹은 가려움증과 발진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원인일가능성이 있다. 

두 공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본 사업장에서 얻

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것이 없어 불가능하였다. 본

사업장에서 해당 공장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

업체간 협조 부족과 사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고, 차후 방책으로 해당 공장 보건대행 기관

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만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질안전보

건자료 중 피부병변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던 것은 절삭유 제품과 금속 가공유 제품이

었는데, 해당 공장에서는 1종류의 비수용성 절삭유

제(Yushiron Cut SF-36)와 1종류의 수용성 절삭

유제(Yushiron Cut MIC-100K), 2종류의 수용성

금속 가공유(JE 291와 Superedge 44)를 사용하고

있었다. 절삭유의 경우 장기간 혹은 반복 접촉 시 피

부 자극의 우려성을 표시하고 있었고, 수용성 금속

가공유의 경우 역시 반복 접촉 시 피부 탈지 현상과

자극 현상을 표시하고 있었다. 알루미늄 제조공장에

서의 자세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얻을 수 없었으나

본 공장에서도 절삭유과 압연류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반복 접촉 시 피부 문

제가 있음을 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두 공장

에서의 폐유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물질에 대한 정보는 사업상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과 본 사업장과 두 공장과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확

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절삭유나 금속 가공유 이외

에 어떠한 기타 물질로 인해 직업성 피부질환을 유

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고 찰

본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공정은 다량의 물질이

접촉될 수 있는 혼합과정인데, 이 공장의 경우 액체

폐기물을 이용하여 대체연료 제조를 위한 적절한 수

분함량(30% 정도)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이

많은 폐용제와 수분함량이 적은 폐용제 및 폐유와의

혼합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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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본질적인 공정과정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본 직업성 피부질환의 주 원인물질로 주목된

알루미늄 제조공장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폐용제

의 경우, 수분을 9 0∼95% 정도 함유하고 있어 다른

공장에서의 폐용제와의 혼합이 필수적이었다. 다행

히 해당 공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입고가 중단된 상

태라서 어느 정도의 요인은 제거될 수 있었지만, 해

당 공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입고될 예정이었기

때문에일시적인 해결 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2 0 0 3년 3, 4월에 피부 문제를 호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나름대로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하였

다. 혼합을 시행하는 근로자 앞쪽에 선풍기를 틀어

액체가 튀더라도 근로자 반대편으로 튀도록 하였고,

근로자 반대편에는 환풍기를 틀어 유기용제에서 나

는 냄새를 없애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구 착용을 강

제화하여 보호구 착용을 강화하였는데, 날씨가 더워

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 그렇게 실

효성이 없었다. 본 사고 이후 사업장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작업조건 및 환경 개선을 시행하였는데, 사

업장 내의 음용수를 지하수에서 생수로 교환하였고,

목욕 시 사용하는 물의 경우 지하수에서 음이온 필

터를 통해 걸러진 물을 사용하게끔 하였고, 화학섬

유로 되어 있었던 작업복을 외부 이물질은 흡수되지

않고 땀은 잘 흡수되는 특수 면 섬유로 교체하였다.

작업화의 경우도 발목 윗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었던 넓은 통로의 고무 장화에서 발목 윗부분을

조이게 고안된 섬유제품 장화로 교체하였고, 장갑

보호대의 경우도 고무 장갑에서 팔목 윗부분을 조이

게 고안된 두터운 섬유제품 보호대로 교환하였다.

또한 작업복 위에 비닐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노출을 막도록 조치하였고 작업 시에는 반

드시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였다. 상기의 모든

조치는 4월 말에 완료되었다. 부가 조치로서 작업복

을 그대로 입은 체 퇴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퇴근 전

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면실과 샤

워실에는 고체 비누를 자극성이 덜한 액체 중성비누

로 교체하였고, 목욕 후에는 크림을 바르도록 권장

하였다. 보호구 중 고무장갑과 고무장화 속에 면 양

말과 면 장갑을 끼도록하였는데, 이 또한 더운 날씨

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작업복의 경우도

하루에 1번씩세척하여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장은 우연찮게도 본 조사가 시행된 6월 초

부도, 사업주 교체 등으로 인해 6월 중순 이후부터

는 전면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9월 중순 이

후 다시 가동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 첩포시험은 작

업이 재개되기 전인 9월 초에 다시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첩포시험과 높은 일치성이 관찰되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피부질환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9월 중순이후 작업 재개

이후, 특이한 호소는 없었는데, 그 이유로서 계절적

인 온도 변화 간접적인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기존 문헌 상에서도 직업

성 피부질환의 경우, 계절적 특이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임현술 등 1996), 봄이나 여름철에 7 7 %

대상자에서 피부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

아 9월 이후 온도 저하와 풍량 증가가 감소 요인이

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사업장에서 작업조건

및 환경 개선, 근로자들의 교육 효과에 따른 간접적

조치와 더불어 생산 중단이라는 사업장 자체의 영향

으로 인해 지속적 노출이 중단된 점도 본 질환의 해

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혼합 공정 자체

가 있고, 동일한 원인 물질이 다시 입고될 것이며,

봄이나 여름이 되돌아오게 되면, 추후 동일한 문제

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본 사업장의 경우, 혼합

공정 자체를 기계로 대처하는 공법이 본질적인 피부

노출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

나 사업장 자체의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접촉피부염의 경우 자극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접

촉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진단은 주

로 임상적, 역학적 조사를 통해 내리는 경우가 많다

(Sheretz & Storrs, 1994). 따라서 감별 진단 자

체가 힘들며, 많은 경우 첩포시험으로 그 원인 물질

을 규명하는 경우가 많고(임현술, 1996), 자극접촉

피부염의 경우 대부분 작업상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의하여 직접 노출 부위에 호발할 때가 많다(김지용

외, 1996). 본 연구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능성

이 높거나 있다고 판단한 근로자 1, 2, 4, 6, 9의

경우 원인 물질이 직접 닿은 부위에 가려움증이나

발진 혹은 염증후과색소증, 피부 박리와 같은 피부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48시간 후 평가에서만 피부

반응이 있다가 9 6시간 후에는 감소된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Marks and Deleo, 1992; Habif,

1990) 28, 29번 첩포시험 원액에 의한 자극접촉피

박수경 등·혼합 액상 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집단 피부 질환 증례보고



부염이 의심된다. 특히 자극접촉피부염의 진단이 의

사의 임상적 경험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Mathias, 1994),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피부과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 소견으로 인해 더욱 이를 확

신케 한다. 상기 근로자와 대상자를 적절한 용어로

1, 2 ,4, 6, 9의 경우 원인 물질이 직접 닿지 않은

허벅지, 겨드랑이, 상박 부위는 근로자들이 가려움

증을 호소하긴 하였지만 의사 진단에서 특이한 소견

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5명 중 4명의 근로자

에서 첩포시험 상 2 6번 원액에 대해 지속적인 양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알레르기접

촉피부염도 같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였다. 

본 피부질환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추정된

금속 가공유와 절삭유의 경우, 금속가공작업 중 금

속재료를 깎거나 갈아서 어떠한 모형을 만들 때 냉

각작용과 윤활작용을 하도록 하는 액상 물질로서,

물과 기름 외에 매우 복잡한 성분의 상업화된 절삭

유가 사용되고 있다(Sprince 등, 1994). 일반적으

로 절삭유는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되고, 수용

성 절삭유는 혼합 가공유와 합성 가공유로 구분된

다. 비수용성 가공유는 광물성 기름과 극압제, 마모

방지제 등 약간의 첨가물이 들어있으나 수용성 절삭

유는 상기 혼합물 이외에도 유화제, 안정제, 소포제,

보존제(살균제), 착색제, 방향제 등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으며, 수용성 절삭유 중 합성 가공유의 경우

광물성 성분이 없다는 것이 혼합 가공유와 다른 점

으로 볼 수 있다(Alomar, 1994; 천병철 등,

1996). 절삭유로 인한 피부질환으로는 접촉피부염과

낭포염, 유성 여드름, 각화증, 피부암, 색소이상증

및 육아종 등이 있다(Alomer, 1994). 절삭유 사용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직접 다루다보면 손이나 상지

일부분에 절삭유가 직접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접촉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비

수용성인 경우는 유성 여드름과 낭포염을 잘 일으키

고(Sprince 등, 1994), 수용성인 경우 접촉피부염

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 y c r o f t ,

1982). 또한 직업성 피부염의 경우 접촉피부염의

8 0 %가 자극접촉피부염이고 나머지가 알레르기접촉

피부염으로 관찰되는데(Marks & Deleo, 1992),

절삭유의 경우는 전체 직업성 피부염의 경우와 같은

분율로 관찰된다는 주장(Boer 등, 1989; Grattan

등, 1989)도 있는 반면, 감작된 알레르기성이 5 0 %

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Alomar, 1985; Fisher,

1979). 수용성 절삭유의 경우 강염기성의 특성과 절

삭유에 첨가되는 유화제가 주 자극원으로서 접촉피

부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 p r i n c e

1994; Nethercott, 1990). 따라서 상기 문헌 고찰

내용과 해당 공장들의 금속 가공유 및 절삭유의

90% 이상이 수용성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성분의 절삭유 및 금속 가공유가 비수용성보다

더욱 큰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근로자들이 직

접 접촉된 혼합 액상 폐기물의 경우 1 0∼5 0여개 공

장에서의 액상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였고, 한 공장에

서도 첫 원료에서부터 첨가물, 부가물, 착색제 등 여

러 물질이 혼합된 것이었고 성분 분석이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성분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첫 번째 첩포시험의 경우, 96시간 째

결과를 판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근로자의 휴가가 겹

쳐 평가에 빠진 근로자가 2명 있었고, 6월 초에 첩

포시험을 하다보니 여름철 온도로 인해 땀과 잦은

목욕으로 인해 붙여놓은 Finn chamber 주변의

scanpor tape가 만 3일 이상을 버틸 수 없었고, 혹

시나 떨어질 것은 염려하여 scanpor tape 주변에

붙여놓은 면 반창고에 의한 피부 반응으로 가려움증

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아 더 이상 평가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름철 고온다습한

상황에서의 첩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만 2일

째의 급성 효과만 판정하던지 아니면 에어컨 등 적

절한 냉방시설을 갖춘 곳에서 작업하는 곳의 근로자

들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의심되는 물질이 적고 해당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없다고 확신되는 물질이거나 아주 적은 부위

에 발라 과민 반응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유발

시험(provocation test)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

일 것으로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 9 9 0년에 베어링 생산원에서

의 금속 가공유로 인한 접촉피부염(이준영 등,

1990), 1991년 금속 가공원에서의 절삭유로 인한

접촉피부염(박병찬 등, 1991) 등이 보고 된 바 있

고, 혼합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절삭유와 유기용

제 혼합물에서의 접촉피부염(임현술 등, 1996) 연구

에서 보고 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임현술 등

( 1 9 9 6 )은 단일 물질에 의한 피부질환의 양상을 파악

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혼합 물질에 의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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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원인은 더욱 찾기 어렵다고 피력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본 사업장에서와 같이 여러 공장에서의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혼합 액

상 폐기물인 경우, 정확한 직접적 원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관련 공장의 원료 정보가 회사

기밀로 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지

만, 다행히 본 조사에서는 첩포시험에서 임상 진단

과 일치되는 물질이 관찰되었고, 지역 대학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 사업장의 환자 2명을 피부질

환 초기에 진단한 적이 있어 시진으로 진단하기 어

려운 후기 상태에서도 동일한 양상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공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기용제의 경우 피

부와 점막에 자극성이 강하여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천병철 등 1 9 9 6 )고 하며, 다른 문헌(임현술 등

1 9 9 6 )에서도 절삭유와 유기용제 혼합 노출시 접촉피

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 본

조사에서도 공장 원액 2 3∼2 4번(브라운관 생산업체

의 폐유기용제), 25번(화학물질 제조업에서의 폐유

기용제), 27번 및 3 0번(석유제련 공장에서의 폐용

제)에서도 의양성 이상의 반응이 있어 혼합 유기용제

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다.

본 사업장의 경우 혼합 액상 폐기물에 의한 직접

적 접촉이 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큰 문제였지

만 잠정적으로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혼합 유기용제

로 인한 문제일 것이다. 본 사업장은 톨루엔, 크실

렌, 아세톤, 에틸벤젠, 이소부틸알콜, 메틸이소부틸

케톤, 메틸에틸케톤, N-헥산, 트리클로로에탄, 트리

클로로에틸렌 등 여러 가지 유기용제가 근로자들에

게 노출되고 있다. 본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의

개인 시료를 이용한 공기 중 유기용제 농도 측정에

서 거의 1 ppm 미만으로 시간가중치 허용농도인

100 ppm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였기는 하지만, 입

고나 혼합 공정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농

도 물질이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사업장 근

로자들의 경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착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사업

장 내 안전교육에서 여러 번 방독마스트 착용 문제

를 거론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업장에

서는 입고할 때만이라도 근로자들을 일정 시간 피해

있도록조치하였다. 

본 사업장과 같이 혼합 액상 폐기물을 이용하는

사업장 혹은 여러 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원료로 사

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보 문

제가 시급하다. 실제 본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본 사업장에서 혼합, 여과, 유

화 과정에서 추가 원료로 들어가는 물질조차 영업상

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고시로 인해 일부만 보관되

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유

나 폐유기용제는 매달 3 0∼5 0군데 공장에서 수거해

오고 있고 또 일정 공장의 폐기물의 일정 기간 중단

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업장에서 수거

해 오기도 하여 매달 관리되는 정보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번 직업성 피부 질환의 발생에서도 직접

적인 원인물질을 찾기 위해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확인해 보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고, 특히 외부에서 입고되는 폐유 및 폐유기용

제의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

에 실제 본 사업장의 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

움이 되지 못하였다. 본 사업장은 타 사업장의 폐유

로 인해 직업성 피부질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고, 차후에도 직업성 피부질환 이외 여러 가지 유기

용제, 금속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에부딪혔을 때 가장 빨

리 원인인자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공장에서의 폐유

나 폐유기용제의 원료, 부산물, 첨가물질 등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관련 공장에 대한 일정

정보를 보유하고 또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법적체계 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 1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 2조의 2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9항의 2 )을 제

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사업장은 타 공장에

서의 폐기물을 받아와 새로운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

로, 폐기물을 단순 폐기처분하는 사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고, 근로자들의 작업 중 타 공장 폐기

물 노출에 의한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정하

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 법령(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어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산업

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 명시된 사업주의 업무에 상

반된 상태에 있다(부록). 따라서 본 사업장과 유사한

폐기물로써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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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필요하게끔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장

은 기존의 제조업과는 달리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

목 하에 국가에서 일정 지원액을 받고 있으며,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법적

보호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로자 측면에서는

법적 사각지역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폐기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산품을 만드는 사

업체에 대해서 전국적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의 일반 사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되도록 법적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목적: 여러 공장의 액상 폐기물을 수거하여 혼합

등을 통해 대체 연료를 생산하는 모 사업장에서

2 0 0 0년 3월부터 이 액상 폐기물과 직접 접촉력이 있

는 생산직 근로자와 실험실 근로자에게서 집단적으

로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상기 집단 피

부질환 증례보고를 통하여 유해 인자 및 작업관련

인자에 대한 직업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2 0 0 0년 6월 초,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되었다. 

방법: 액상 폐기물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경과, 비직업성 인자에 대한 요인 등으로구

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지역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과 유럽인 표준세트로 구성된 2 2개의

첩포시험과 2 0 0 0년 3월부터 입고되기 시작한 1 0개 공

장의액상폐기물로‘as is’첩포시험을시행하였다.

결과: 피부질환을 호소하지 않은 2명은 직접 노출

된 적이 없는 지게차 운전이거나 집단적 피부질환이

호전된 1개월 정도에 입사한 사람이었다. 현장 방문

과 설문 조사에서도 작업 과정 중 혼합 과정에서 다

량의 원액이, 입고나 출고 과정에서는 소량의 원액

이 피부에 접촉되었고, 실험실 근로자에서는 손에

접촉됨을 확인하였다. 피부질환을 호소한 6명 중 3

명은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되었고, 직접 접촉된 부위

와 피부질환 부위가 일치하였으며, 피부질환 발생

시기와 호전 시기 또한 유사하였으며, 첩포시험 결

과에서도 모두 2 8번(자동차 부품 공장의 폐유), 29

번(알루미늄 제조공장의 폐유) 물질에서 1+ 이상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Mathias(1989)의 7가지

직업성 피부질환 정의 중 7가지를 다 만족하여 직업

성 피부질환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피부질환 호소자

3명 중 2명은 M a t h i a s ( 1 9 8 9 )의 7가지 직업성 피부

질환 정의 중 5가지 이상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직업

성 피부질환 의심자로 분류하였고, 이 대상자에서도

2 8번(자동차 부품 공장의 폐유), 29번(알루미늄 제

조공장의 폐유) 물질에서 1+ 이상의 양성반응이 관

찰되었다. Mathias(1989) 기준에 의해 직업성 피

부질환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5명 중 4명이 2 6

번 원액(화학물 제조공장에서의 폐유기용제)에 대한

지속적 양성 반응이관찰되었다. 

결론: 본 사업장에서의 군집성 직업성 피부질환은

알루미늄 제조공장( 2 8번)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9

번)에서의 폐유의 직접 접촉 및 2 6번 원액(화학물

제조공장에서의 폐유기용제)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의

정보를 참조할 때 절삭유 및 금속 가공유가 주 원인

이었을 것이며, 혼합 폐유기용제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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